
과 기획조정팀 전략경 본 사

정은정 이미자 류명석
11/18

임성규

이상훈 강일신 황 용

혜정 영오

년 산편 및 집행지침2016

산편 및 집행지침2016

도 울시 연 산편 준에 라 합리 고 균형 는2016

산편 및 집행지침 마련하여 재원운용 효 고하고 함

Ⅰ 련 근 거

도 울시 연 산편 준공 업담당 호2016 ( -11035 , 2015.9.25)

Ⅱ 예산편 본방향

울시 연 산편 준 준수

m 도 울시 연 산편 에 라 재단 산 편‘2016 ’

※ 본 지 에 시 지 않 사항 도 지 연 산편 지 에‘2016 ’

산편 사항 시 공 업담당 주 후 진m

립목 및 책 경 체 에 합한 재 운용

m 재단 고 핵심업 심 재원‧

m 공통 수하고 내 규 마 하여 산 운용,

질 원 립

산편 집행 효 강화‧ ․

m 감사원 울시 울시 등 지 사항에 해 는 타당‧ ‧ ‧

검토하여 산 편 집행



m 달시스 용 달 매 산 수 계약 경쟁, ,‧ 등

통해 산 감

과도한 복리후생 상화 등 방만 경 억

m 시민 눈 에 맞 어 복리수행 수 검하고 합리한 행,

해 하 해

m 업 진비 등 경상경비 한 편 하 한 경비는,

감 편

Ⅲ 주요 내용

건 비

m 직원 건비 편 등 연 보수운‘ ’ 마

m 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에 한 건비 상 별도 리

m 시간 근 수당 연장야간 근 수당( · · ) 지 상 시

m 간 근 등 비 규직 보수 편 체

경 비

m 경상경비는 비 상 감액 편‘15 5% (단 사업증가에 산규모증 는 용, )

m 업 진비는 경상경비 감실 등 고 하여2016 ‘15 한 감하여

편

과

m 직원 과 지 시 개 또는 단 등 상 차등 어 지4

▷ 동 직 간차등 실시하여 경 실 평가 근 실 평가 실효 고

타 사 항

m 사업 산 도 운용 식 체

▷ 개 책사업 단 만1 , 개 상 책사업1 2 ‘ ’ 운용하여

별한 산 용 지 사 통 능 강

Ⅳ 변경내용 신 대조( )

항목별 변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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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상 내용 변경사항 없 도 울시 연 산편 에(‘2016 ’ )※

변경사항 아래 본 에( 처리함)

①

○

 ｢ ｣ ｢

｣

○

｢

｣

②

○

-기 경 과계약 행실적평가및기 경 평가에 른등급별

기준 지급

-

책 경 체제강화를 해-

-평가등급에 라 년도기본연 액 기존기본연 액 비

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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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 주요경비 편

사업비

m 참 심사수당 지

 
 

 

 

 

규※

변 사 계사 감 평가사 건 사 변리사 등 가 는 경우, , , , 거래실 가격 등

료 지 가능

m 강사료 지

울시 재개 원- 강사료 지 용

- 직원 신 업 하여 신 한 에 실시하거나

원 지 체 강사 경우에는 강사료 지 하지 아니함

분 등급 지급액 원( ) 지 급 기 준 비 고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지1)
단 원( : )

※ 미나 심포지엄 토 연 주 에 한 수당 상 용, ,

운 상※ 사가필 하다고 하는경우별도 에 지 가능

2) 다수 강 강사료 지

운 상 필 한 경우 시 연료 감안하여 내에 상향 가능30%※

단체공연 경우 별도 시 가 용※

재단 직원 강사료 지3)

강사료 산4)

강 시간 산 강 시간 산 시 미만 계산하여: 30 30‣

강사료 지 상 시간 계산 원50% , 30 1

동 강사 복 강 시 시간1‣

원 별 산 식- :

- 내역

강 가 다 강 과 동 하 라도 해당( )․

강 같 나 상 다 강․

강 과 상 같 나 내용 다 강․

여비산 수도 지역에 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수증5) :

시 통비 지 가능

 

 



원고료 지m

- 지 행 연수원 원고료 지 용

공 원 래강사 경우 원고료 미지-

강1) 원고료 지

‣ 지 상 지 한도

건

상 래강사에 한하여 지 

상원고
 재편찬용 원고 재 포함( )

 각 미나 토 등 운 주 원고,

지 한도
 강 시간당 한 원고 용지 매 지 지A4 6

 강사 에 한 주 간 원고료는 용지 고 매 한1 1 (5 ) A4 40

공 원 래강사 경우 원고료 미지※

‣ 원고 규격별 지 액

원고 식 지 규격 지 액

용지A4

 크 간격13p, 160%,

 상하여 우여 리말꼬리말15, 25, 15‧
당 원1 13,000

 단어1 300 당 원1 13,000

워포 트  슬라 드 용지 산2 A4 1 당 원2 13,000

원고지  원고지 매 용지 산200 3.5 A4 1 매당 원3.5 13,000

원고 매수별 수 등 감안하여 지 내에 가감하여 지 가능20%※

‣ 타 원고 지 비

지 비

원고 용

미만 수30% 미지

미만 수30 70%～ 지50%

상 수70% 지100%

용지 하A4 1/2 산20 1 각 원고

합산하여 지원고지 행 하200 5 행 매 산10 1

참고 헌 등 워드 하여, 지30%

복사 지 목차 간지, , , 미지

원고료 지2)

지 상 매뉴얼 실 도움 등 재단 간 원고 집필: ,‣

간행 원고료 지3)

m 비

- 가 개 는 장 에 다과 식 공 직 직후 근 식, ( ․

용한 식사 공 포함 등 포함하여 개 에 통상 는 비용)

- 시 다과 공과 식사 공 복 편 지(식사시간 겹 경우만 식사비 )

다과 공시 원 원- 2,000 ×「 」, 식사 공시 원 원 수15,000 ×「 」

※ 단 식비 경우 나 행사 격 등 가피한 경우에는 략경 본,

사 거쳐 액 과 집행 가능 경우라도 만원. 4

과하는 경우에는 증빙 등에 사 시해야 함.

- 사내 내 직원간 시에는 비 사용 가



건비

건비 편▢

- 도 건비 산 말 원 계약직 포함2016 2015 ( ) 편

하 도 건비 산 비 도 지 공 업, 2015 2016「 산편 에」

시한 상 후 별도 통보 내에 시장 결 한 상 용( )

하여 편

- 직원 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에 한 건비 상 별도 리( )

용근 료 리 원 등 산(1) ( )

울시 생 수 용‘16m

- 시간당 원 원 월 원7,145 6,030 ( ) × 118% / 1,493,305〔 〕

생 포함 항목 본 통비 식- : + +

직원 건비 편(2)

가 장 사. ( )

m 연 경 과계약 체결계 연 경 과계약｢ ｣ ｢

행실 평가 등 에 라｣ 본연 액 비 10%～+10%

안에

- 경 과계약 행실 평가 결과에 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

나 원 원 원직 에 상당하는 연 직원. ( )

m 울시장 결 한 건비 상 내에 원 책 상 ,

연 직원 가 용

원( ) 경 평가결과 근 실 등 고 하여 장 차등결

‧

연 직원( ) 개 별 근 에 라 장 결

～‧

‧ ․ ～

수당 등(3)

m 건비 한도 내에 개 별항목별 등 체 증감 재단 결·

가능

m 원 등 상 직 리 근 에 해당 는 근, 1 2 63․

리 감독 업 또는 취 하는 업 사 는 시간 근 수당( · )

연장 야간 근 수당 지 상에( · · )

m 시간 근 수당 연장야간 근 수당 지 한도는 산 내에( · · )

결 지 상 재단 규 에( )

퇴직 여(4)

m 퇴직 여충당 근 당 평균 용하여 산 한 퇴직1 30

계액에 맞 어 매 별 우 립

m 퇴직 는 평균 통상 동 해 에 라 산

퇴직 누진 는 용하지 않( )

m 상향 지 공 원 내하고 하는 경우에는 피크( )

등 연 프 그램 도 여 울시 사 한 후 결



건비 타비목 용 지(5)

m 건비 비목에 여재원 생하 라도 건비 비목 상

간 한 다 비목 용 가 다만 다 사. , 타당

는 경우에는 용 가능

- 업 탁하는 경우 건비 탁사업비 용하는 경우

- 타 공공 등 지 가피한 경비 생하여 용하는 경우

사가 특별 그 필 한 경우

업 진비 행사비용 등 용 가,‣

과

▢ 경 평가에 과 경 평가 개 별 근 실 에 라 지 하고,

산 장 원 직원 하여 과, , 과목에 편

개 과 별도 지 지( )

산편 지- 2015 도 함

- 과 단순 나눠 식 용 지 않도 각 별 과 지 에

한 차등 내 마 하고 차등수 강 하여 운,

사 티브 과(1)

용 상 사:m

지 시 :m 경 평가결과 통보 날 월 내· 3 (′16 월한.12 )

지 연 월액 본연 액 근 월수 지: ( / )×m

 연 경 과계약 행실 평가 경 평가에

등 별 지

연 월액 평가 상연도 2015 도 산

지m

- 평가등 연 경 과계약 행실 평가 경 평가

결과에

등 별 지 내에 차등지 하여 지- 300~0%

- 책 경 체 강 해 등 등 차하 등 등 경우 과(F ) (C )

미지

- 평가 등 에 라 도 본연 액 본연 액 비 10%~+10%– 내

에 가능

~

직원 티브 과(2)

용 상 상 원에 포함한 규직원:m

지 시 :m 경 평가결과 통보 날 월 내· 3 (′16 월한.12 )

평가 경 평가결과 개 별 근 실 평가결과:m

지 연 보수 월액 지: ( ) ×m

※ 연 월액 본연 액 근 월수= /

보수월액 보수액 본 액 비 수당 액 근 월수= ( + )/

- 장 울시장 결 한 지 개 별 용하여 합한 액

내에 과 지 액 결(Ceiling)

※ 액산 시 월할계산 상 에 해 는 월할계산 액



시 연말 지 근 한 경우 퇴사 복직 월할계산) ( )

사
월수

01/02~02/01 02/02~03/01 03/02~04/01 04/02~05/01 05/02~06/01

월11 월10 월9 월8 월7

06/02~07/01 07/02~08/01 08/02~09/01 09/02~10/01 10/02~11/01 11/02~12/01

월6 월5 월4 월3 월2 월1

연도 퇴 사 복 직 경우에는 에 하여 계산한다- ( ) ( ) .

월 월 지 직한 경우 월 직 처리2 1 3 1 2․

월 월 지 직한 경우 월 직 처리2 2 3 1 1․

- 연 월액 보수월액 평가 상연도 2015 도 산

- 장 과 지 액 한도내에 근 실 평가 등(Ceiling) 고 하여

개 또는 단 등 상 차등 어 지4

※ 동 직 간 차등 실시하여 경 실 평가 근 실 평가 실효 고

- 고 등 간 지 차 는 상 하고 등 50%p , 별 원

비 도 고는 내 는 상 강20% , 10%

특 등 원 비 과하지 않도 함50%※

※ 개 별 또는 단 근 업 과 등에 하여 객 평가할 수․ 는

내규 규 하여 시행하 개 별 근 평, 15.1.1 15 지.12.31 상

간 실시

※ 지 결 과 하여 체 사항 '15 도 연 경 평가결과에 후

에 함

※ 원 계약근 계약직 간 근 등에 해 재단, 사업 격상 필

는 경우 지 가능하 체 지 향후 결,

연도 퇴사 에 한 지m ‧

- 연도 사 경우 평가 상 간 '15 도에 용 지 아니므

'16 과 지 상 아님

- 연도 퇴사 는 퇴직시 에 직 도 당사 지 월할

('15.1.1~ '16 퇴직 계산하여 지. )

※다만 퇴직시 에 직 도 당사 지 없고 당사 사 에 합 가 는 경우에는

도 경 평가가 료 어 지 결 후 지 가능

m 과 도 취지 고 하여 비리 또는 과가 한 실,

근 하지 아니한 간에 해 는 아래 같 과 지 한

과 미지-

비리 등 사 사퇴하거나․

원 비리가 생한 장․

․ 사업 과가 없어 경 평가 지 않는 모든 직원

․ 「 경 과계약 행실 평가」결과 등 장

․ 경 평가 결과「 」 하등 라등 직원( )

m 경 평가결과 다등 상 다 에 해당 는 라등 용

특별한 사 없 가- ‘14 도 비 증가한

- ‘15 도 건비 과다 편 하여 집행한

울시 경 개 행 상- 2

m 근 간 과 지 상 간에

- 직 공상 직 직 해 훈 견 장 병가 공 상 병가( ), , , ( ),

징계 등 사 실 직 에 사하지 아니한 간에 하여는 월할계산에

하여

- 다만 평가 간 개월 미만 간 견 경우 개월 과, 1 ( 2 )

간에 하여는 하지 아니함

본경비

경상경비(1)

m 경상경비는 도 비 상 감액 편‘15 5% 하여 사업 진에 필 한 재원

보하도 하고 경비 후 시 장비 수 지 체 증원, , ,․

등 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



- 증액 시에는 경비 증가 등 한 증액사 재

- 단 사업 증가 고 사업 수탁사업 등 에 라 사업 산 규모가, ( , )

증 는 경우 증 는 사업 산 규모 감안하여 경상경비 증액 편 가능,

m 운 또는 업 지 해 매 복 지 는 경상경비는 낭비

거 등 약 강 하여 모든 경비 (Zero Base)

에 재검토하여 편

m 공공 지난 도 집행실 감안 계상하 지 고시 거나,

등 하여진 액 계상 상( 경우

상 액 용)

m 시 장비 지비는 실 필 한 시 능 과 량 검토 통하여 필 한

비용 장비에 한 지 리비 계상

m 차료는 차 상 청사 지 내에 편 하고 신규,

청사 차하는 것 원 하지 아니함

m 통신비는 업 수행상 필 한 직원에 한하여 산 내에 지원

가능

복리후생비(2)

재단과 근 계약에 하여 근 공하고 그 가 는 직원m

복리후생 해 지 는 비용

에 운 하고 복리후생 항목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,m

항목 체하는 사한 복리후생 도 도 하거나 감 항목,

복리후생비 증액 편 하지 않도 함

복리후생비는 여 복리후생비 비 여 복리후생비 하여m

편

▷ 여 복리후생비는 득 상 근 득 경비 모 포함한

것 건비에 포함 다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,

▷ 고 학 지 공 원 수당 등에 한 규 에 하는「 」

학비보 수당 상한액 과하여 지원 지 않도 함

▷ 상 학 학비 과후 비 어캠프학원비 등, ․

사 비 학 하 등 사한 항목 하 지원 지,

▷ 지 단체 복지 책에 라 용 가 변동 경우

하여야 하 아보 료 양 수당 산장 하 등, , , ( )

산 지원할 수 없

경 사비 등 지원하 한 산 편 하지 않도 함▷

▷ 장 근 퇴직 퇴직 포함 에 한 지 나 포상등, ( )

지원하지 않도 함

업 진비(3)

m 도 업 진비 비 포함 는 도 경상경비 감실 등2016 ( ) 2015

고 하여 한 감하여 편

▷ 업 진비는 사업 진에 는 연 비 타 경비 업‘ ’ , ,

간담 등 각 본 운 하여 는 경비 등 말함

▷ 비라 함 비 비사 타 목여하에 하고‘ ’ · 에

사한 질 비용 업 하여지 한 액 말함( 25 )｢ ｣

m 업 진비는 지 연 산집행 지 행 연· ( ) ·「 」 「

업 진비 집행 매뉴얼 울시 에 라 집행( )」



업 비(4)

m 원가산업 비

직원 사 진 한 경비- 동 취미클럽 동 체 참가( , 격 ,

생 우직원 격 등 에 는 경비 연간 액, ) 체

원 수 산 하고 산 본 또는 단 편,

- 2015 도말 원수 규직 비 규직 편( + )

～ ～ ～

※ 규직 원 상 원 미 비 규직 원 비 규직 원 리규( ), ( 등에 한

것 상 근 계약 체결하는 원에 한함1 )

운m 업 비

- 내 직 에 과 등 직 태 지하고 는 보․ 에

한하여 직운 에 는 운 업 진 한 경비 각

단 편

․ 운 공통경비 므 장 동경비 사용할 수 없

․ 체 직원 사 앙양 경비 사용

- 2015 도말 원수 규직 비 규직 편( + )

특 업 수행경비(5)

m 산결산계약감사 사보상업 경 평가 실 담당 직원 과장 또는(․ ․ ․ ․ ․ ․

장 하 에 하여 월 원 내에 편 가능) 80,000

지 상 지 액 재단 내 규 함-

훈 비(6)

m 여비는 지 공 원 훈 운 지 공 원여비규「 」 「 」 용하여

편

m 탁비는 민간 에 탁 시 당 단가 산 하여 편 하고1

탁 료 시 원 하여 집행

m 래 강사 강사료는 지 행 연수원 또는 울시 재개 원“ ” “ ”등

강사료 용하여 편

비비

m 비비는 당 산편 시 할 수 없었 나 집행과 에 신규지 사 가

생한 경우 또는 산에 액 계상하 나, 그후 사 변경

산액 생한 경우에 사용 가능

- 다만 산편 시에 할 수 없었 경비라 하 라도 우 용, ․

통해 충당하도 하여야 하 비비 지 할 수 에, 없는 사업 시

어야 함

m 비비는 할 수 없는 산 지 또는 산 과지 에 충당하

한 경비 실 에 맞게 액 산 하여 편

※ 비비 충당한 산 집행 액 생한 경우 다시 비비 원 사용

할 수 없

m 비비는 다 에 해당하는 경우 지 해 는 안

연도 계 나 여건변동에 한 규모 지 보-

산편 심 과 에 삭감 경비 업 진비- ․

- 다 연도 월 한 경비에 는 것 나 용 용 등⋅

재원 우 충당할 수 는 경우



m 비비 사용 차

비비 사용 그 사용사 생시 합한 비목 동편 후 집행-

m 비비 사용한 다 에는 비비 지 에 한 하여 다 연도

사 승 얻어야 함

업 진비 ․ 업 비 공통 준

m 업 진비 업 비는 연간 집행계 수립하고 그 계 에 근거하여․

집행

업 진 한 경비 집행 또는 매는 신용 드 또는m

수증 사용 원

- 업 진비 경우 심야 사용 택근처 등 통상 업 진과

시간과 장 에 는 사용할 수 없 다만 직 증 는. ,

객 증빙 료 장 등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 )

m 지 지 단체 업 진비 집행에 한 규 에 근거한 격 ,｢ ｣

등 집행 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 가능,

m 간담 등 비는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당 만원 하1 1 4

내에 집행. 다만 행사 격 등 가피한 경우에는 증빙 등에 사,

시하고 만원 과하여 집행 가능4

m 경비 집행하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 시 장 집행 상, , ,

등 증빙 에 재하여 사용용도 하여야 하 건당 만원50

상 경우에는 주 상 또는 주 증빙 에

드시 재

업 진비 에 하는 상 또는 고가 특산, ,m

등 매할 경우에는 사 사용 지 않도 사용용도 ,

지 시 수량 수 고 등 재 수 하고, , ,

결재 아 비 하여야 함

다 경우에는 지 할 수 없m

개 우 웃돕-

재해 연 등 타 갹-

업 진비 사용 행 개 하고 한 사용 하여 지 단체m ｢

산집행 내에 업 진비 사용 집행 차 등에｣

한 체 지 마 시행

m 아래 업 에 해 는 클린 드 사용 한하고 별 특, 고

하여 사용 한 업 가하는 등 드 사용과 하여

체 지 개 시행(･ 지 단체신용 드 수증 드 사용「

용하여 체 마 )」

m 업 진비는 다 비목에 용 가

m 업 진비 에 만 집행하 별 만 집행1‧ ｢ ｣

m 경 사 경비는 공직 행동강 운 지 에 한 에 맞게｢ ｣

집행

클린 드 드 사용 한 업< ( ) >

업 룸싸 주 단란주 나 트클럽 맥주 스- ( , , , , , , ,

주 매 캬, , , )

생업- ( 미용실 피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 마사지 스포 마사지 아트 지압원등, , , , , , ,･ 비스)

업- (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 장 래 사 춤 비, , , , , , , , 헬스클럽,

스키장PC , )

사행업- 지 복 락실( , , )

타업- 용 포 매( , )



※

∘

․

∘ ․

상 시 지 않 업 진비 집행 연 업 진비 집행 매뉴얼에‘ ’※

상 매 및 사용

업 특 한 상 사용 용도별 집행 산과목m

상 지 한사항 시m

시< >

직원 생1.

- 직원비 규직 포함 생 에 당 만원 상당 상 지 할 수 다( ) 1 3 .

집행 산과목 복리후생비:※

내 에 한 포상2. ․

또는 사업 진에 특별한 공헌 운 에게 포상 미 상-

지 할 수 다.

집행 산과목 포상:※

사 복지시 등에 한 사 공헌 동3.

재난사고에 라 생한 재민 피해 그 가 사 복지시 등에- , ,․

상 하여 지 할 수 다.

집행 산과목 :※

시< >

등에 감독 상 에게 상 지 하는 행▪ ․

▪사업 보 등 감독 상 언 계 등에게 상․ ․ 지 하는 행

경미 원 용역직원 등 업근 격 등 특별한 사 없 단순,▪ 격 차원

에 내 직원에게 상 지 하는 행 등

상 매에 한 산 감 안 마m

액 상 상 매시 별 매처별 견 비 등 할- ․

비 차 마

상 매시 할 가장 상 우 택-

- 할 가장 상 복수 경우에는 직원 도 등 체

에 라 상 택

누리상 과 같 시책 등에 라 우 매해야할 필 는※

상 경우는

상 통합 매 통한 산 감 안 시행m

생 등 지 어 사용수량 가능한 경우- ,

체 계 등에 라 지사 에 상 지 하는 것- ( )

본청 본사 에 통합 매가 가능한 경우( )

상 매 장m

매목 산과목수량 매처 수량수 등 재- ,․ ․ ․ ․ ․

상 매 장 별-

산 사용에 라 수 생한 상 에 한 장 리m

상 량 매 드 사용실 에 티브 차원에 지- ․

상 생 내역 리

※ 산 직 매한 상 장과 통합하여 리

시< > 상 장:

연

매 내 역 내 역

목
내용( )

매처
결

산
과목
생(

사 )

매
수량
액( )

누계
목
내용( )

수
지 수
량
액( )

누계

1

2

3



- 상 량 매에 상 가 지 과 같 매내역에‘ ’

상 생사 재

※ 상 량 매 경우 매 액 할 산 감 하는 것 우 하 , 득

하게 할 신 상 가 았 경우에는 장 리

※ 드 사용에 포 트 등 처리하는 것 원 하 그 에, 지

상 는 경우 체 처리 후 장 리

상 실질 수 여 한 수 필m

수 직 가한 경우 그 사 간 수-

※ 행사시 장 퀴 답 에게 상 지 하는 경우 등 가피한 사

수 수 없는 경우

상 등 다 태 하여 지 하거나 사 공헌 동 등m

사용용도 특 하여 지 한 경우 증빙 리 철

※ 상 매시 매 수증 사 공헌 동시 수증 첨 등,

m 재단 감사시 상 매지 등 검․

시 매 산 산 감 한 검토 차 행여 상( ) , ,

목 사 사용 여 상 사후 리 실태 등,․

m 상 매사용에 한 별 수시 검 실시․

목 사용 사 사용 등 한 상 사용 시 단,m

상 당 사용에 한 징계 수 등 재 실시m ․ ․

Ⅵ 행정사항

산편 지침에 라 사업별 산 편2016 :

도 울시 연 산편 울시1. 2016 ( ) 1 .

도 지 연 산편 지 행2. 2016 ( ) 1 .

연 업 진비 집행 매뉴얼 울시 끝3. ( ) 1 . .


